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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 시행 보고

1. 관련 근거

  가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  나.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[사장방침 제692호(2013.11.26.)]

  다. 새문안동네 조성 추진반 구성 및 운영(안)[사장방침 제481호(2015.06.09.)]

2. 위와 관련하여 ‘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’ 관련 사무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

사무보조원 파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  가. 용 역 명 :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근로자 파견 용역

  나. 계약업체 : ㈜제이앤피21

  다. 계약방법 : 회계규정 제207조에 의거 수의계약

  라. 파견기간 : 2016.07.04. ~ 2016.10.03. (3개월)

   ※ 기존 파견계약 종료에 따른 기존 파견근로자 고용 승계

              (해당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 : 2016.01.04. ~ 2016.10.03. (9개월))

   ※ 파견기간 종료 후, 인력 추가 필요시 업무수행도 등을 평가하여 연장계약 검토

  마. 사용인원 : 1명

  바. 설계금액 : 6,783,480원(부가세 포함) = 월 금액 2,261,160원 × 3개월

   ※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

  사. 예산과목 : 대행.도시.건축.기타.기타제경비

  아. 행정사항

    ○ 위 내용으로 계약부에 계약 체결 요청

    ○ 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발생 시 계약금액 변경을 통한 정산지급

      -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

      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

      - 법무팀-624호(2013.02.20.) “파견근로자의 파견업체 변경과 퇴직금 

청구권 발생여부”에 의거 퇴직금 지급

    ○ 추후 계약연장 추진 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6조의2에 

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



붙임  1.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지침

      2. 새문안동네 조성 추진반 구성 및 운영(안)

      3. 파견근로자 사용계획서

      4. 수의계약사유서

      5. 설계금액 산출내역서

      6. 견적서

      7. 타견적서

      8. 사업자등록증

      9.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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